
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4. 7. 9.>

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(제30조의2제1항 관련)

1. 자격

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
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

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
나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
다.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
라.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

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2. 시설

가.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리

한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ㆍ안전ㆍ환경 시설을 확보할 것

나.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

1) 사무실

2) 상담실: 개인비밀보호를 위해 분리벽 또는 방음설비를 갖출 것

3) 교육장

4) 비상재해대피시설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

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

피시설을 갖출 것


